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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1996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관련법안이 
개정되었지만 새로운 법이 당사자들에 의해 제도화되기까지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간의 과정에서 노사간의 갈등은 노․정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었고 
이는 또다시 사용자와 정부간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노사관계 개혁은 노․사․정간의 게임상황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으며 관심은 이 게임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에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노사관계의 개혁에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구조적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단순한 국외자 내지는 소극적 의미의 제3자가 
아니라 적극적 당사자일 수 밖에 없다. 시민사회 내의 이익집단간의 다툼은 필연적이며 국가가 
이에 개입하여 중재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 또한 본연의 역할에 속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이해다툼인 노사간의 대립에는 역사적으로 국가의 일정한 역할을 필요로 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시민사회 내의 갈등관계에 너무 깊숙이 개입한 나머지 국가의 위상에 큰 타격을 받기도 

한다. 노사관계 개혁의 진통이 국가에 대한(against the state) 총파업으로 발전되기도 하는 것이다.
노사관계를 노․사․정간의 상호작용(interplay)에 의한 제도로서 파악했을 때 최근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개혁과정은 가장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사례에 속한다. 1987년 이후 10년 동안의 
상호작용의 제도적 틀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과정이면서 한동안 노동운동의 침체(labor 
quiescence)를 겪고 있던 노동계의 공세기이기도 하며, 아울러 사용자들이 전통적인 
온정주의적(paternalistic) 고용관행을 떨쳐 버리고 이해타산을 표면화시키고 있는 단계이다. 최근 
국제노동계가 우리나라 사례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최근 보기 드물게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만큼 역동적이기 때문에 국면적 변화를 넘어선 객관적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객관적 이해 없이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미래의 전망도, 
개혁의 방향도 설정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개혁의 성격과 전망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호주 

노사관계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들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호주는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노사관계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반적인 변화의 방향은 
중앙집중적인 노사관계 모형으로부터 분권화된 노사관계 모형으로의 전환에 있다. 물론 
탈집중화와 미시적 또는 기업차원의 노사관계 중시 경향은 최근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이지만 호주의 경우는 과거에 강력한 국가의 강제중재에 의한 중앙집권적 노사관계로부터 

기업단위의 유연적 노사관계로 급속히 이동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이념적으로는 노사관계가 

전통적인 사회적 합의 내지 조화보다는 개별적인 계약관계로 변모하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1996년 집권에 성공한 자유․민주 양당의 연립 연방정부가 추진한 노사관계 개혁은 비록 최종 
법안통과에서 일부의 유보조항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변화의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호주의 노사관계 개혁 사례는 1980년대에 대부분 정형화된 다른 선진국노사관계와 달리 최근의 
우리나라 사례와 같은 노․사․정간의 분명한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외에도 

역사적으로 노사관계에 관련된 각 당사자들간의 행위와 논쟁 속에 분명한 이념적․제도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은 적지 않다. 이 에서는 정부, 노조, 사용자라는 
행위자(actor) 차원을 넘어서서 호주 사례를 국가․노동 그리고 시장이라는 제도적(institutional) 
맥락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노사관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分析의 틀 : 國家․勞動․市場關係의 變化

서구 선진국들 안에서 국가(state)의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조명은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1960년대까지 서구국가들 안에서는 다원주의적 정치모형이 중시되었으며, 근대적인 국가는 
시민사회에 조응하는 기능적 대칭체계로 주로 인식되었다(Skocpol, 1985 : 4∼5). 시민사회는 
합리적 체계로 인식되어 왔고 따라서 국가의 역할이 특별히 중시될 여지가 적었다(Thomas & 
Meyer, 1984). 자본주의적 시장은 꽤 순탄하게 확장되었으며 시장관계에 대한 사회관계는 
합리적으로 국가 역에 투 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체로 국가의 시장관계에 대한 
개입은 불필요하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로 받아들여져 시민사회에 대해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 

내지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Poggi, 1978 ; North, 1981 ; Olson, 1982). 이 
점에서는 국가를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복합적인 기능적 존재로 파악했던 네오마르크시즘의 

견해로 유사했다(Offe, 1984 ; O'Connor, 1973 ; Block, 1977 ; Poulantzas, 1978).
그러나 실제로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국가는 단지 
시장관계의 규칙을 다루는 소극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경제발전의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Campbell & Lindberg, 1990 ; Rueschemeyer & Evans, 1985 : 44∼46). 즉 국가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경제생활의 주요 행위자들이 행위유형과 전략을 

규정짓는 중요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제공하는 존재 을 뿐 아니라(Dimaggio & Powell, 1983; 
Thomas & Meyer, 1984), 후발 선진공업국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경제개발에 앞장서기도 
했다(Gerschenkron, 1962 ; Johnoson, 1982). 특히 선발 선진공업국들의 경우에 국가의 
규제(regulation) 기능이 강했다면 후발 공업국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가 발전(development)을 
담당한 기능이 뚜렸하 다.
한편 국가의 경제 개입에 대한 역할이 보편적으로 뚜렷해진 때는 1960∼70년대이다.1) 이때는 
선발 선진공업국과 후발 선진공업국간의 구분이 없이 비슷한 경제발전상의 한계를 경험한 시기로 

이른바 조합주의(corporatism)체제가 나타난 시기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국가가 규제와 발전, 
양자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시장에서의 개별 행위자들의 선택과 조정에 

경제발전의 책임을 맡기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집단재(collective good)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주요 행위자들간의 동의와 협력을 거시적으로 이끌어 내고자 했던 시기이다. 이른바 
시장이익에 우선하는 공익의 추구를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다(Barry, 1987 : 1∼21).
왜 이 시기에 조합주의 국가체제가 나타났는가? 제2차 세계대전후 한동안 선진국들은 
대량생산체제에 의한 자본주의 발전을 실현했다. 그와 함께 이전에 직업별․공장별로 분산되어 
있었던 노동자들은 대량생산 및 대규모 사업장의 출현과 함께 더욱 동질화되었고 노동조합의 

집중화되고 단결된 힘은 복지국가의 예산을 더욱 팽창시켰다
2)(Korpi, 1978 ; Stephens, 1979 ; 

Esping-Andersen, 1990). 이 과정에서 높아져가는 인플레이션과 경기후퇴 그리고 대량실업의 발생 
속에서 국가는 더 이상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가지고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기에 

노동조합을 경제계획에 거시적으로 참여시키는 조합주의를 선택했다(Schmitter & Lehmbruch, 
1979 ; Berger, 1981 ; Lembruch & Schmitter, 1982). 거시적인 생산과정에 참여해서 협력함으로써 
노동조합은 국가로부터 사회민주주의적(social-democratic) 정치체제에 참여해서 
정치․경제․사회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얻을 수 있었다(Barry, 1987). 반대로 
국가는 노동조합을 국가적 의사결정체계 안에 끌어들임으로써 사회적 갈등비용과 경제적 

효율성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가에서 조합주의적 통제는 포기되었다.3) 
이미 1970년대부터 대량생산에 의존했던 포디즘적 발전방식과 조절양식은 지속적인 성장둔화 



추세에서 한계에 도달하 고(Lipietz, 1985, 1987 ; Boyer, 1988), 대안으로 나타난 이른바 유연적 
전문화, 유연적 대량생산 그리고 다변화된 품질지향 생산방식 등은 유연한 작업장과 특화된 
상품을 중시하면서 기업과 노동자들의 분화를 촉진하 다. 따라서 거시적으로 조정되고 통제되는 
노사관계의 틀은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기업단위의 미시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다(Locke, Kochan & Piore, 1995 ; Appelbaum & Batt, 1994).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대, 
작업장 체제의 차별화, 노조대응전략의 이질화 등으로 이전의 단일하고 집중된 노동조합 
조직형태로 분권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노조 조직률의 하락과 함께 중앙정치체제에서의 

의사결정에서 노조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감소시켰다.4)

국가․노동․시장의 변화 추세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연구과제(research questions)가 있을 
수 있다. 국가의 역할은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intervention) 내지는 규제(regulation)로부터 
탈규제(deregulation)로 진행되는가, 따라서 시장 자유주의의 원칙하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력화되는가라는 것이 첫번째 질문일 수 있다. 두번째는 시장이 요구하는 유연성 강화와 참여의 
확대 속에서 노동조합 운동은 쇠퇴하는가, 따라서 국가적 의사결정체제에서 노동조합의 향력은 
최소화되는가의 문제이다. 마지막 문제는 최근의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이전의 노조중시적 
조합주의로부터 국가의 행태가 자본친화적으로(노조 배제적) 변모하는가, 따라서 국가는 
자본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적 기능체로 전락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물론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추상성이 높은 일반적 문제들로 현재까지 진행된 짧은 기간 동안의 

경험과 단편적 사례로서 진위를 가리기에는 힘들다. 아울러 그런 과제는 본 논문의 의도를 
넘어선다. 필자는 서구형 노사관계 변화의 한 모델로서 호주 사례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최소한의 
분석틀을 마련해 보고자 최근의 변화 추세로부터 일련의 작업가설을 도출한 것이다. 호주 사례의 
분석을 통해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정리와 함의를 끌어내기 전에 간단히 필자의 견해를 

밝히자면 첫째, 국가의 시장관계 및 노사관계에 대한 탈규제화는 상당히 진행되겠지만 
그렇더라도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이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변화했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거시적 수준에서 
조합주의적 개입으로부터 미시화된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으로, 또한 분배적 관점으로부터 생산적 
관점으로 정책 관심이 변화하겠지만 국가 역할의 전통은 지속적으로 남을 것이다.5) 특히 후발 
국가(late developer)일수록 그럴 것이다.
둘째로 생산과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 강화와 대립적 기능보다는 참여적 기능을 요청받는 최근의 

추세속에서 노동조합은 분권화되고 집단적 행위에 있어서 위축을 당하겠지만 과도한 시장 

드라이브(market drive)는 또 다시 자본주의 초기와 같은 노동자의 집단적 반발을 가져와 
정치․사회적 갈등비용을 초래해 또다시 노동중시적 국가정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6) 따라서 
노동조합 운동은 위축과 변형을 겪겠지만 노동자들의 목소리(voice)가 국가 의사결정체계에서 
사라지기는 힘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신자유주의적 물결 속에서 국가의 정책이 일시적으로 

반(反)노조적․친자본적 성격으로 경도될 개연성은 있으나 궁극적으로 국가의 정체성은 시장에 
의해 강제될 수 없는 특유의 이해관계와 강제력을 가지고 있기에 장기적으로는 노사 양자간에 

있어서 균형점을 잡는 쪽으로 나타날 것이다. 국가는 경제발전에 궁극적 이해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위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궁극적 관심이 있다.7) 후발 산업국가에서 
국가가 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유는 선발국을 따라 잡는 것이 지배의 정당성을 

제고시켜 주기 때문이다. 비록 국가의 권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당․정파 수준의 경쟁과 다툼은 
심해지겠지만 국가가 사회집단의 도구적 기능체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석 1) 국가는 내외의 전쟁을 통해 사회집단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능력을 강화해 왔다(Barkey & 
Parikh, 1991 : 527∼529). 이렇게 본다면 제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서구 선진국에서 국가의 위상은 
결정적으로 제고되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발전에 따른 노사간의 긴장과 갈등은 일종의 
의사(quasi)분쟁상황을 조성해 국가의 조합주의적 개입을 촉진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석 2) 복지국가의 출현과 확대가 전적으로 노동자들의 힘에 의해 초래된 것은 아니다. 국가는 
복지정책을 실현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Amenta & Carruthers, 1988 : 666 ; Skocpol & 
Amenta, 1986 : 147).

주석 3) 북유럽과 독일의 경우는 1980년대에 다소 예외적이었다. 사회민주주의적 정책들이 



여전히 지속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독일의 사회경제적 모델은 고임금․고기술 
정책의 한계와 높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고 (Wever & Allen, 1992) 스웨덴의 경우도 높은 실업률 
앞에서 사회민주주의의 모델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송호근, 1996).
주석 4)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조건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장원(1996)에서 상세히 논의하고 
있는데 이를 참조.

주석 5) 만약 국가와 사회(State and Society)를 대립체로 보면 시장의 강화 내지 지배는 국가의 쇠퇴 
내지 소멸을 가져오겠지만 국가는 사회집단 내지 사회세력에 대해 상호작용하면서 그 행위유형을 

유연하게 변화시킨다. 이는 이른바 사회 속의 국가(State in Society)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Migdal, 
Kohli & Shue, 1994). 즉 국가와 시장은 어느 쪽이 한 쪽을 지속적으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다.

주석 6) 노동운동은 항상 단결되고 집단성을 가졌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노동운동은 
분화되고 단절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단결을 모색해 왔다. 따라서 최근의 상황은 필요 이상 
절망적일 이유가 없고 또다시 상황변화에 맞춰 재단결을 위한 새로운 논리와 이상과 전략이 

필요하다(Hyman, 1992).
주석 7) 이는 국가에 대한 베버주의자(Weberian)의 견해를 중시하는 것이다. 국가의 요체는 
관리적․법적․강제적 기구이고(Skocpol, 1985 : 7), 궁극적으로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며(Krasner, 1978), 공동체 안에서 정당성의 확보는 궁극적 이해관심이다(Weil, 1989).

 
Ⅲ. 濠洲 勞使關係의 變遷과 特徵

호주의 1901년에 건국되었다. 1993년을 기준으로 호주의 인구는 약 1,800만명이며 전체 민간부문 
취업자 870만명 중 제조업부문의 취업자는 24%, 서비스업은 71%, 그리고 농업부문에 5.3%가 
종사하고 있다. 1963년에 제조업부문의 취업자 비중이 38% 고, 서비스업부문은 52% 다는 것을 

감안하면 30년 동안제조업의 하락과 서비스부문 비중의 확대가 호주고용구조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런 고용구조의 변화와 함께 1960년대에 1%대에 머물러 있던 실업률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3년에 10.8%, 1994년에는 9.7%에 이르는 등 
고용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호주의 고용환경 악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로 전체 
취업자 중 파트타임 취업자의 비중은 1973년에 11%, 1983년에 18% 던 것이 1993년에는 24%에 
달했고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1993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42%가 파트타임 취업자로 
나타났다(Bamber & Lansbury, 1993 참조).1)

1. 초기 노사관계의 변화

호주의 노사관계는 전통적으로 중앙집중적인 노사관계(Centralized Industrial Relations)로 
대표되며, 이는 서구 선진국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호주 정부의 강력한 중재제도(Arbitral 
System)의 근간이 되어 왔다. 호주의 중재제도는 국가에 의한 노사관계의 강제적 개입정책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국가 개입의 강력한 표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국가에 의한 중재제도는 건국 이전인 1890년대에 이미 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 
시대에 호주의 사용자들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계약모델(contractual model)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개별적 고용계약이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역동성을 보장해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1890년대에 호주 역사상 3대 경제공황 중 하나가 발생하 고 극심한 파업들이 잇달았다. 비록 
사용자들은 이 당시 파업사태에서 유휴노동력 활용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당시의 적대적 

노사관계와 극심한 불황국면하에서는 모두가 파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낳았다(McCallum, 
1996 : 297∼298 ; 우석훈, 1995).
건국 이후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정부에 의한 중재제도가 노사관계 안정에 필요하다는 점이 

역설되었고 이를 추진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호주 노동당(Labor Party)이었다. 노조들이 중심이 
되어 1891년에 창당된 호주 노동당은 이후 호주 노사관계에 있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련의 
노사관계 개혁을 하는 데 핵심적 행위자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는 대체로 노조의 



힘을 키워주고 노조의 역할을 중시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1901년에 호주의 노조조직률은 
6.1%에 지나지 않았으나 1921년에는 이것이 51.6%로 신장되었다. 호주 노동당과 노조간의 협력적 
전통은 1980년대 이후 호주 노동당 연방전권의 장기집권과 호주 노총의 지속적 협력에 의존한 
이른바 사회적 합의(Social Accord)제도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호주의 노사관계가 노동당으로 대표되는 국가권력과 노조간의 월관계와 내부 

구성원들간의 동질적 정치이념으로 인해 사용자와 시장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배제해 온 것은 

아니다. 국가와 노동 사이에 친화적 관계는 역사적․사회적 조건과 그 안에서의 전략적 선택들이 
연결되어 나타난 일종의 의도되지 않은(uninteneded)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노조들에 의해 
세워진 노동당이었지만 초기 호주 노동당은 노동자 및 노조의 이해를 뛰어넘어 유권자 일반의 

호응을 얻어 내고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폭넓은 시야와 정책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하기보다는 보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면서도 강력한 국가기구를 통해 중재와 

임금조정을 했다. 아울러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일부 급진 사회주의자들의 이념과는 구분되는 
시장보호의 이념을 분명히 함으로써 노조뿐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Patmore, 1991 : 41∼96).
한마디로 국가에 의한 노사관계에 대한 강제적 개입이 유연한 전략과 정당한 이념 그리고 

독립적인 국가기구에 의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노․사․정 모두 역사적으로 제도화된 중앙집권적 

합의모델에 참여할 수 있었다. 물론 1905년 이후 호황기 때에는 노조가 강제적 중재제도가 노조의 
활동을 막는 귀찮은 제도라고 간주되기도 했었지만 장기적으로 호주 노조들은 정부의 강제적 

중재제도에 의해 단결되고 팽창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울러 사용자들도 간혹 
강제적 중재제도가 고용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경 주권을 침탈하는 제도라고 불만을 

표시했었지만 산업경쟁력 향상과 안정에 거시적 조정모형이 끼치는 순기능을 인정했었고, 아울러 
경직성 안에서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Patmore, 1991 : 
101∼126).
주석 1) 1993년 통계치는 아직 미발간된 이 책의 증보판 통계치에서 참조.

 
 
 
 
 
 
 
 
 
 
 
2. 호주의 조정․중재제도의 특징

1901년 호주 연방의 성립 이후 1904년에 중재 및 조정법령(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이 
제정되었고, 연방중재 및 조정법원(Commonwealth Court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이 
설립되었다. 연방법원은 노사간의 분쟁에 강제적인 제3자로 개입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들이 연방법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906년 국내 관세법령에 따라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관세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사용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a fair 
and reasonable wage)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고, 1907년 연방법원이 하베스터(Harvester) 
사례 판결을 통해 공정임금을 기존의 각 주 재판소들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결정하자 

노동조합들이 연방법원 산하에 등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12년에는 92개 노조가 연방법원 
산하에 등록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체 근로자의 약 90%가 연방 및 각 주의 재판소들에 
등록되었고 전체 근로자의 약 3분의 1은 연방재판소에 등록되어 있다. 사용자들도 이런 
중재절차에 처음에는 반대하 지만 곧 이런 중재절차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자 대체로 이 제도를 지지하게 되었다(Davis & Lansbury, 1993 ; 우석훈, 1995).



이런 호주의 연방재판소는 1904년에 연방중재 및 조정법원으로 출발하여 1988년에는 
노사관계위원회(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와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으로 
개편되었다. 이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앞서 언급한 강제적 중재제도이다. 호주의 
중재재판소는 구적․독립적 성격을 가지며 정부나 기타 노사관계 주체들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중재재판소는 분규당사자들의 동의없이 분규에 개입하여 강제중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중재의 결과는 법적 효력과 강제성을 띤다. 이는 개별적 계약이나 단체협상제도와는 상당한 
상이성을 가지며 사용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인정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1) 
아울러 분규의 중재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은 분규의 예방에 있다. 호주의 중재재판소는 
판정서(Award)라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기업․산업부문에서의 임금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내리며,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지켜지기도 하나 노사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강제중재에 의하여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중재재판소의 중재과정과 결과는 국민의 이익과 
일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우석훈, 1996 ; McCallum, 1996).
주석 1)기업수준에서의 교섭보다는 중재제도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호주 노동조합들은 사업장 
수준에서 발전하지 못하게 되었다(Davis & Lansbury, 1993).

3. 사회적 합의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1983년 재집권에 성공한 노동당 정권은 1996년 자유-민주당 연합정권에 의해 물러날 때까지 호주 
노총(ACTU)과 긴 한 관계를 갖고 노사관계 정책에 임했다. 1983∼91년 사이에 노동당 정부의 
수상이었던 Bob Hawke가 ACTU의 전 위원장이었으며 1991년에 노동당 정권 수상이 된 Paul 
Keating 역시 ACTU와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다. 호주 노총은 이 기간 동안 정부의 의사결정에 강한 
향력을 유지하게 되었다(Davis & Lansbury, 1993). 그러나 호주 노동당(ALP)과 호주 

노총(ACTU)간의 유대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가 사용자 배제적인 친노조(pro-union) 일변의 
정책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 시기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맞춰 기존의 중앙집중적 
노사관계를 개혁하는 쪽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조합은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적응하는 데 힘을 

쏟았다.
1970년 중반 이후 지속된 호주의 경기침체 국면은 1980년대에 들어 지속적으로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증가하는 무역적자와 외채, 그리고 높은 관세장벽의 철회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 
등으로 나타났다. 호주 정부는 1983년에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에 착수하 고 비슷한 시기에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에 들어갔다. 기업차원의 유연한 노동시장 전략이 고용과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호주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강제적․중앙집중적․집단적 노사관계를 급격히 무너뜨리고 개별기업에서의 자유로운 

단체교섭으로 이행하는 것을 피했다. 물론보다 과감한 노동시장 탈규제와 기업별 자유교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 논쟁이 벌어졌다(Isaac, 1979 ; McCallum 1996).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당 정부는 일련의 노사관계 개혁과 노동시장 탈규제화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초기에는 여전히 중앙집중화된 제도에서 오는 형평성을 추구하는 소득정책이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 탈규제 및 분권화된 제도보다 중시되었고 다만 임금정책이 세제 및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과 연계되어야 하며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과도 연계되어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Davis & Lansbury, 1993). 1987년 나타난 관리적 분권주의(Managed 
Decentralism)는 이런 원칙을 표방한 것으로서 기업차원에서 사업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따른 
노사간의 직접협상을 임금결정에 일부 포함시키는 2단계 임금제도(Two-tiered Wage System)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속에서도 노사관계위원회의 중앙집중적․강제적 역할은 여전히 
보존되었고 노조의 협상대표권은 지켜졌다. 노사는 지나친 임금상승에 대한 요구 대신에 
세제혜택 및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을 분산시켰고, 이 기간 동안 ACTU의 우산 아래서 최대한의 
전략일치를 유지했다.
1993년 재선에 성공한 Keating 노동당 정부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규제완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노사관계개혁법(Industrial Relations Reform Act, 1993)을 도입했다. 이 법은 1904년부터 
시작된 중앙집중적 노사관계에 대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기존에 국민이익을 
위해 분규의 해결과 고용에 관한 관리에 있어서 강제적 권한을 가졌던 노사관계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여 기업단위에서의 협약을 촉진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일례로 임금결정에 



있어서도 최저임금만을 제시하고 개별기업 단위의 임금협상의 기준만을 제시하는 데 위원회의 

기능을 두었다(우석훈, 1996). 그러나 기업단위 협상의 확대에 따른 사용자 우위의 노사관계를 
우려하여 노동조합 보호조항을 신설하는 등 노동당 정권하에서의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분권화의 개혁정책들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서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조의 역할을 

단체협상에서 보존하는 데 있었다.1)

전체적으로 1983년부터 1996년에 이른 사회적 합의기간 동안 노사관계 개혁의 이름은 악화된 
호주 경제환경하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나 노동당 정부와 호주 노총은 

그 안에서도 최소한의 사업장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시장경쟁이 첨예화될수록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분권화된 기업별 협상에서는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중앙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당 정부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1990년대에 들어와서 노동당이나 상대편인 
보수당 사이에 국가개입을 줄이자는 탈규제화에는 논란이 적었으나 여전히 조합주의적 노사관계 

모델을 견지하는 노동당 및 노조와 사적 계약관계로서의 분권화된 노사관계를 추구하는 보수당 

및 사용자간에는 뚜렷한 이념적 분열(cleavage)이 형성되었다.
주석 1) 1991년의 New South Wales주 노사관계법은 사용자와 노사간 협약뿐 아니라 사용자와 
개별근로자들간의 협상을 인정했다. 이는 기존의 호주 노사관계에 있어서 일견 충격적인 
변화이나 전반적으로는 노사만이 진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었다(McDonald, 1997).

4. 최근 작업장 관계법안에 의한 노사관계 개혁

사회적 합의기간 동안 호주의 노사관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탈규제화의 지속적인 개혁을 

겪었지만 여전히 국가에 의한 개입은 살아 남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개별근로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집단적 교섭이 

필요하고 국가기구가 이에 강력히 개입하는 것은 호주의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임금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의 형태가 개별적 교섭에 따른 임금결정보다 바람직하고 
국가에 의한 강제적 조정기능은 노사분규를 줄이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실제로 
호주의 노사분규는 선진국에 비해 빈번하지만 그 분규기간이 짧았고 이는 중앙집중화된 

노사관계의 덕택이자 강력한 국가 개입의 결과로 인식되었다(O'Brien, 1997 : 263∼265).
그러나 노동당 정권하에서 추진된 분권화된(decentralised) 노사관계 개혁이 여전히 호주 
노사관계위원회의 역할과 중앙집권적인 호주 노총의 권한을 온존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호주의 

보수야당들은 끊임없이 이의 개정을 요구했었고 보다 자유로운 계약관계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중시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들의 주장은 1996년 자유-민주당의 연합정부의 등장 이후 작업장 
관계법안(Workplace Relations Act)의 제안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노사관계 개혁이 이른바 
노사관계위원회의 강제적 조정기능 대신에 기업별 협약을 중시하며 아울러 기업별 협약도 기업별 

노조 또는 개별근로자와의 자유로운 개별적 협상과 계약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보수 
연립정부가 기대한 것은 중앙집중적 노동조합 대신에 기업별․사업장별로 개별노조 중심의 

탈집중화된 노조 형태를 만드는 만드는 것과 국가기구는 임금과 고용조건상의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들의 결정에 국한되는 최소 개입정신이었다(Naughton, 1997).1)

이전의 노동당 정부가 사회적 형평성을 근간으로 하는 노사관계 개혁을 단행했다면 새로운 

보수집권당의 이념은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평한 경쟁과 선택에 있었다. 여기에 대한 최대의 
적은 바로 교섭의 독점권을 행사해 온 특수한 이해집단인 노사와 이런 노조의 역할을 지탱해 준 

국가의 강제조정기능이다(Naughton, 1977).2) 그러나 동 법안이 표방한 선택과 결사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기존 노조의 역할이 축소되고 사용자들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McDonald, 1997). 그러나 이점에 대해 연립보수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호주 
경제의 최대과제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노사관계위원회와 노조는 주요 

장애물들이고 따라서 이들에 의해 좌우되어 온 기존 노사관계의 틀은 전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Naughton, 1997). 따라서 새로운 작업장 관계법안은 호주 노사관계위원회와 노조의 
역할과 기능을 제한하고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연립정권의 다수당인 자유당에 
의해 제기된 법안 내용은 1996년 11월 의회내 최종 통과과정에서 연립정부내 정파간의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다소 중화되었다. 즉 급격한 노조배제 및 국가개입 축소가 가져올 



문제점들을 의식해서 일부 조항들이 수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직접 
협상에 의한, 완전히 탈규제화된 노사관계의 시행이 잠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포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작업장 관계법안의 의회통과 과정에서 바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호주 노사관계위원회(AIRC)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것이다. 원래 제출된 법안에는 
노사분규에 개입해서 이를 예방하고 진정시키는 데 있어서 노사관계위원회는 주로 

조정(conciliation)에 의거해서 이를 수행하고 중재(arbitration)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으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정해진 한계 속에서 중재를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노조의 역할에 관련해서는 비록 기업단위의 새로운 노조와 비노조를 통한 협상을 기업 및 

사업장단위에서 권장하고는 있지만 만약 기존의 노조가 보다 효과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 노조에 보다 편리하게 소속될 수 있다면 기존 노조외의 새로운 노사의 

등록을 거부한다는 것이 최종법안의 내용이다. 이로써 강력한 노조배제 전략은 일단 
거두어들 지만 일부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잘 조직된 노조외에 많은 노조들이 상급단체 중심적인 

전통하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노동운동 환경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요약하면 최근 호주 노사관계 개혁의 방향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개별계약을 중시하면서 국가의 

개입이나 노사와 같은 집단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 또는 해체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사회적 단결과 형평성을 추구해 온 호주의 노사관계 틀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호주 연립정부는 시차를 두고 탈규제화․탈집중화를 시도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이런 정책변화가 실제 호주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조합 운동의 추세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내려봄으로써 
호주 노사관계 개혁이 현재 가고 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평가하는 것이 향후 호주 노사관계의 

제도화 방향을 가늠하는 데 유익할 것이다. 현재는 옛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e)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주석 1) 호주의 작업장 관계법안은 그 내용과 지향성이 1991년에 시행된 뉴질랜드의 
고용계약법(Employment Contracts Act)과 유사하다. 뉴질랜드의 이 법은 사용자가 종업원과 
단체교섭을 하는 것과 아울러 개별적 계약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법적인 
고용계약으로서 노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McCallum, 1996 ; 우석훈, 1996)
주석 2) 이점은 특수이익집단이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국가의 쇠락을 가져온다는 Olson의 견해와 
일치한다(Olson, 1982).
 
 
Ⅳ. 濠洲 勞使關係 制度化의 展望

1. 국가의 역할

호주 노사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적 역할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다. 따라서 최근의 세계화 
과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하에서 국가의 탈규제적 역할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198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탈규제화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가 될 것이다(McCallum, 1996). 그러나 국가의 개입적 역할이 사라지거나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도 많지 않다. 그 이유는 호주 노사관계에서 국가의 개입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노동당이나 자유당과 같은정당의 정책을 통한 개입적 역할이 있는 반면에 노사관계위원회나 

법원과 같은 독립적인 국가기구에 의한 개입적 역할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선 정당을 통한 개입은 그 자체가 당파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정당은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는 것이 최대 목표이다. 따라서 지난 1980∼90년대 사회적 합의기간 동안 
노동당 정권의 노사관계정책은 일정한 탈규제화 속에서도 여전히 노동조합의 역할 및 사회적 

형평성 추구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보수연립정권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진하고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그 정책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 정당을 통한 국가 개입은 그 자체가 
시민사회내 집단간의 갈등과 이해 속에서 성격규정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개입하면 할수록 

사회집단간의 사회관계가 정책에 투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반노조적 
정책방향이 향후 호주가 공화제로 변화했을 때도 가능할는지 의문이 생긴다(McCallum, 1996 : 



307∼309). 즉 노사관계에 대한 정당정치의 성격은 매우 가변적인 속성이 있는 것이다.
호주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국가 개입의 정당성과 효과가 지난 1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유는 
바로 독립적이고도 중립적인 국가기구가 노사관계에 개입해 왔기 때문이다. 노사관계위원회와 
법원의 기능은 그 자체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제3자라기보다는 당사자로 제도화되어 왔다. 
자본주의 발전초기에 이미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노사관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들 

국가기구는 존슨(Chalmers Johnson)의 표현을 빌리면 단순한 규제적(regulatery) 성격의 
개입이라기보다는 발전적(developmental) 성격의 개입 역할을 해왔다.
호주의 경제가 많은 시련과 위기를 넘기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의 역할과 지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들은 강한 적응력을 보여주며 호주 노사관계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들 
위원회의 급격한 역할 감소에는 연립정부 안과 호주 사용자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 탈규제화 속에서도 이들 기구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우석훈, 1996).
향후 중앙집중적 노사관계는 상당히 약화되겠지만 임금과 고용상의 최저기준의 설정 및 감독, 
일정부분에 대한 조정과 중재기능, 그리고 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노사관계의 당사자들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동의와 

또한 그에 따른 행위수준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때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점에서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호주의 노조와 사용자들이 그들의 힘을 남용하지 않고 독립고적이고 

중립적인 국가 역할의 자리를 보존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의 전망도 어둡지 않다.
 
2.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

최근 호주의 노사관계 개혁법안의 시행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노동시장 유연화의 추세가 그런 개혁법안의 실시를 가능하게 해준 면도 

많다. 즉 예전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노동시장내 
근로형태는 이미 다양성과 유연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개별계약을 중시하는 노사관계 
개혁이 정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에 따라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중앙집중적 노사관계와 강력한 노사의 존재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특히 유연적 전문화가 필요한 생산체제하에서 노조의 역할은 반대로 경직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Piore & Sabel, 1984). 그리고 최근 호주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같은 논리는 일단 신중한 검증을 거쳐야 될 것 같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문제는 크게 수량적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규직 고용이 아닌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가 
수량적 유연성의 대표적 사례라고 한다면 기능적 유연성은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직무내용과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호주의 고용구조는 최근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 여기서는 
수량적 유연성의 확보가 중시된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에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대부분 여성들의 
경우에 이런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게 된다. 이미 호주의 비정규직 노동의 비중과 여기에서 여성의 
비중은 선진국 기준으로도 높은 편이다(표 1 참조).
한편 대규모 사업장 및 제조업에서는 중소사업장 및 서비스업에 비해 노조조직률이 높고 

중앙집중화된 규제요인이 많기 때문에 유연한 고용구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호주에서 나온 최근 연구결과들은 기능적 유연성은 물론이고 수량적 

유연성을 도모하는 데 강력한 노조의 존재와 엄격한 국가 규제가 오히려 순기능을 보여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Green & MacDonald, 1991 ; Buultjens & Luckie, 1997). 즉 경직성 안에서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향후 서비스업 중심의 호주 경제가 순탄하게 발전한다면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개별 계약주의가 제도화될 수 있겠지만 제조업 및 대규모 사업장 

안에서는 노사간의 개별적 계약주의가 완전한 대안이 되리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수량적 
유연성보다는 기능적 유연성이 고차원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표 1> 선진국의 비정규직 노동형태

이를 강제하고 유인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과 노조의 협력이 요청될 수도 있다. 비록 노동시장 
유연화의 추세하에서 거시적인 조합주의 체제는 효용성이 의문시될지 몰라도 생산을 둘러싼 

미시적 차원에서의 국가와 노조의 역할은 여전히 중시될 필요가 있다.
 
3. 노동조합 운동의 전망

호주의 노동조합 운동은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탈집단적 노사관계라는 
환경변화가 중앙집중적 노동조합 체제를 유지해 온 호주노총(ACTU)의 장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호주 노동조합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국가 개입에 의해 힘입은 바 크다. 이것은 유럽이나 
미국의 노동조합 발전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호주 노동조합 운동의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남아 

있다. 국가가 제공해 온 각종 법적 장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호주 노조들은 정치적 역할 보장에 



의거한 관료제적 팽창과정을 통해 성장해 왔고 따라서 직접적인 운동(movement)을 통한 성장은 
미미하다(Hall & Harley, 1996). 특히 최근 호주 노총은 노동당 연방정부와의 사회적 합의기간 
동안에도 거시적 정책결정에 집중된 정치적 역할을 하는 데 익숙해져 최근 보수연립정권의 

등장과 함께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는 기업수준에서의 미시적 교섭환경에서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Zetlin, 1996).
지난 20년 동안 호주 노총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한편으로는 세력 약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적 재편을 통한 통합성의 제고라는 두 가지 상반된 경험을 하 다. 먼저 세력 약화의 
측면에서 보면 1982년에 49.5% 던 조직률이 1995년에 34.0%로 떨어졌고 조직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와 이에 대한 호주 노총의 조직역량 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에 나타난 고용구조와 노조조직률 변화추세를 보면 광업, 제조업 등의 대규모 사업장 기반의 
붕괴와 이에 따른 조직률 하락과 함께 새로 성장한 서비스산업부문에서의 상대적인 조직화 

실패가 최근 호주 노조의 세력 약화의 주원인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점증하는 여성 노동력과 
비정규직 노동력에 대한 미조직화 문제는 최근 호주 노총의 최대 과제로 남아 있다(Mansfield, 
1997).
이런 세력약화 추세에 대항하여 호주 노총은 꾸준히 노조합병을 시도해서 더욱 크고 강한 

노동조합의 우산 아래 조합원을 통합시켰다. 우선 호주

<표 2> 호주의 고용구조변화와 노조조직률 추세(1982∼93)

노총은 일찍이 다른 2개의 전국 조직을 합병시켰다. 1978년에 화이트칼라 민간부문 노조인 
ACSPA(Australian Council of Salaried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를, 그리고 1981년에는 
연방공공부문 노조인 CAGEO(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 Organizations)를 합병했다. 아울러 
1983년 기준으로 정부에 등록된 약 300개 노조를 통폐합하여 현재 약 20개의 대형 노조가 전체 
조합원의 95%를 대표하고 있다(Mansfield, 1997). 부분적으로 이러한 통합화는 사회적 



합의모형하에서 덕을 본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강화를 위해 집중화의 추세를 밟아온 호주 
노총은 이제 개별계약주의에 의해 새롭게 요구되는 기업별 노조의 필요성에 따라 다시 분권화와 

파편화의 과정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호주 노총이 지난 시절 이룩한 집중화의 조직 노력이 
향후 어떻게 분권화의 과정과 연계될지는 불투명하다.
앞으로 호주의 노동조합 운동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은 불투명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와 

달리 호주 사용자들의 반(反)노조 성향에 맞서서 힘겨운 적응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란 점이다. 
과거에 호주 사용자들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던 뉴질랜드 사용자들보다는 노조의 역할을 

인정해 왔던 것이 사실이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산업구조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속에서 
경직적인 호주 노조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해왔고 그 결과 노조에 대한 긍정적 태도하에서 

지원해 온 강제적 조합주의(Compulsory Unionism)에 대해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Peetz, 1997). 
비록 작업장 관계법안에서 기존 노조의 급격한 붕괴는 보류되었지만 이제 보다 자유로운 

기업단위 노조 결성과 비노조에 의한 교섭구조를 지지하는 사용자들의 전략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따라서 향후 노조조직률의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

그렇다면 향후 호주의 국가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조의 역할은 무시될것인가? 호주 노사관계의 
분권화 경향은 되돌릴 수 없는 추세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노동당이 재집권하더라도 이전의 
사회적 합의와 같은 조합주의적인 거시의사결정 체제는 복원되기 힘들 것이다. 이는 과거와 같은 
호주 노총의 독점적 지위가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 및 사업장 
안에서 노조가 사라지고 근로자와의 완전한 개별적 계약이 남으리라는 예상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인다. 무엇보다도 노조없는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노사관계 제도화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할 것이고, 호주의 노동운동은 
20세기 초반에 그러했듯이 또다시 국가의 제도적 장치 안에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주석 1) 강제적 조합주의가 완전히 철폐된다면 호주의 노조조직률은 25% 내외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Peetz, 1997).

 
Ⅴ. 要約 및 우리나라에 대한 含意

호주의 최근 노사관계 변화를 탈집중적․기업중심적 노사관계로의 진행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국가의 개입이 뚜렷했던 호주의 경우에 이 과정이 더욱 순탄하지 못하게 

보인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를 중시하는 노사관계 설정에 있어서 국가의 법적․제도적 역할은 
급격히 제한되고 있고 이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던 노동조합도 급격한 위상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혁과정에서도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은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동의 속에서 

보존되어 왔으며 아울러 향후 정치에 대한 시장의 우세한 공세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역으로 

새로운 노사관계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기대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호주의 국가기구는 비록 개입의 차원이 거시적 모형에서 미시적 모형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유지되어 온 시민사회내 이익집단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으로 인해 

개입의 근거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는 단순히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제3자적 개입의 성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대공황과 공산주의 운동 등 호주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노사관계 당사자로서 보여온 

참여적(participatory)․발전적(developmental) 개입의 전통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기에 시장 중시의 
최근 환경변화 속에서도 탈규제(deregulation)의 논리로는 불식시킬 수 없는 국가 역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호주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최근 노사관계 개혁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최근 우리나라 노사관계 개혁이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독립적이고도 중립적인 국가 개입의 전통이 취약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시장논리의 확산 속에서 국가 개입은 단지 규제요인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적극적 당사자로서 
국가기구와 정책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무시되었다. 향후 노사간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노사관계를 제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국가기구와 이를 통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일례로 노동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보다 



폭넓고 강력한 사회적 지원과 지지가 향후 노사관계 안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호주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노동조합 운동이 정부정책에 대한(against the state) 
총파업 및 투쟁의 성격과 의도를 신중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번 노사관계 개혁 
국면에서 건국 이후 최초이자 최대의 총파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운동은 한껏 

고무되었고 국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변화시켰다는 데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노사관계에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협소해짐에 따라 향후 효과적인 국가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노동운동의 환경은 크게 국가의 법적․제도적 장치에 따른 환경과 시장환경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시장환경이 매우 가변적이고 냉정한 것이라면 국가환경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사려깊은 

성격을 띤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직접적이고 첨예한 공격은 사용자에 대한 그것과는 달라서 자칫 
제도적 안정성을 깨뜨려 지속적인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입지가 확대되는 최근의 전세계적인 노동환경 변화를 감안한다면 국가를 배제한 노조와 

사용자간의 직접적 대립 및 대결은 균형과 형평에 기초한 노사관계 안정을 가져다주기 힘들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국가 개입의 공간을 인정하면서 개입의 성격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호주 사례가 주는 함의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추세가 국가 및 노조의 역할 배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제조업의 쇠락과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노동시장 유연화의 
필요성을 제고하지만 중요한 점은 제조업 기반을 확고하게 갖지 못하는 한 시장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제조업 공동화는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기 쉽다. 적어도 선발 
선진국이 아닌 후발 경쟁국의 경우에 시장은 개별적 다수의 자유로운 거래 외에 집단적 소수들이 

제도에 대한 헌신을 가졌을 때 실패 가능성이 적다. 제조업에서 수량적 유연성의 추구는 한계가 
분명하고 궁극적으로는 기능적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용자의 호의와 개별근로자의 

호응이라는 개별적 관계로는 풀기 어려운 과제이다. 정부, 노조, 사용자단체 등의 집단적 
행위자들이 제도의 틀 안에서 협력했을 때 산업체질 강화, 교육훈련 강화, 노사관계 안정 등이 
촉진될 수 있고, 그래야만 낮은 길(low road)을 피해서 높은 길(high road)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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